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1.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제3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2. 사유

◦ 제9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

3. 협의사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4. 의석배정(안)

◦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부터 비례대표 및 지역선거구 순서로 배정

◦ 비례대표, 초선의원, 재선의원, 3선의원 순으로 뒤로 배정

◦ 같은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내에서는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배정

※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붙임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신종갑 의원

(아 선거구)3선

최은하 의원

(아 선거구)2선

백남환 의원

(아 선거구)2선

채우진의원

(마 선거구)2선

권영숙 의원

(다 선거구)2선

홍지광 의원

(사 선거구)초선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재정국장 관광일자리국장 복지교육국장

차해영 의원

(바 선거구)초선

안미자 의원

(바 선거구)초선

이한동 의원

(마 선거구)초선

오옥자 의원

(라 선거구)초선

남해석 의원

(라 선거구)초선

강동오 의원

(다 선거구)초선
부 구 청 장 행정관리국장

한선미 의원

(나 선거구)초선

김승수 의원

(나 선거구)초선

이상원 의원

(가 선거구)초선

고병준 의원

(가 선거구)초선

장정희 의원

(비례대표)초선

권인순 의원

(비례대표)초선
구 청 장

의    장 

※ 의석배정기준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